
제 2020-1937호

매장문화재 공고

1. 관련근거

가.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

나.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

2. 대구 수성구 상동 133-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에서

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

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유 물 명

토도류(인화문토기편, 파수)등 13점

나. 조사지역

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33-1번지

다. 조사기간

2020. 11. 04. ～ 2020. 11. 10.

라. 조사기관

(재)홍익문화재연구원

마. 보 관 처

(재)홍익문화재연구원

별첨 : 출토유물 목록 1부. 끝.

2020. 12. 11.

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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